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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6건, 수산물 8건, 축산물 3건
원산지 표시 불명확 16건 현지 시정조치
원산지 미표시 1건 행정조치 진행 중

  울산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사무소와 합동으로 7월 27일 ~ 31일(5일간) `2015 하
절기 성수품 농축수산물 원산지 합동 단속`을 실시, 총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
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신정‧수암‧언양‧남창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과 대형유통업 등의 돼
지‧닭‧쇠고기의 축산물, 고등어, 명태, 조기, 가자미 등의 수산물, 오렌지, 포도, 바나나 등의 
농산물이다.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이다.

  울산시는 메르스 타격으로 인한 경기불황, 폭염에 따른 소비자 감소 등을 감안, 적발보다는 
홍보‧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시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음식점 등 16건에 대하여 현
지 시정 조치했다.

  수입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식육점 1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
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6건, 수산물 8건, 축산물 3건의 순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축산물의 경우 수입산을 사용하면서도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었고, 수산물과 농산물
은 아직도 일부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지키는 것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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